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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2일 임채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20만 호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된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위협, 주민 불편 초래 등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

 나. 이에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상위법령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노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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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3. 검토의견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

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여 

노후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여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

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

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

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 개정안은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大修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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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축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환경영향(소음ㆍ진동ㆍ먼

지ㆍ폐기물 등) 및 생활환경(일조ㆍ조망ㆍ온실가스ㆍ수질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리모델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할 경우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공

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지구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25개 단지 

중 10개 단지(市 접수 3, 道 평가중 7)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기시행한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환경국은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사업의 

환경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특정사업에 대한 과도한 완화로 판단되며, 입법목적(개정

안)의 타당성도 부족하므로 본 개정안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정비를 위한 법제화 

등이 마련된 후 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비방안 틀 속에서 다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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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경기도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 리모델링 추진단지 : 6개 市, 31개 단지

시·군 단지명 세대수
(호)

대지면적
(㎡)

연면적(㎡) 조합설립
인가

안전진단
완료(1차)

건축심의
완료

행위허가
사업승인

환경영향
평가전 후

계 6개시, 31개 단지

광명시
(소계) 1개 단지 1,568
철산한신아파트 1,568 60,724 224,229 336,157 `20.07.31 `21.11.23 -

군포시

(소계) 4개 단지 6,461
주공7단지우륵아파트 1,312 45,330 118,094 205,419 `20.11.20 -

율곡아파트 2,042 69,278 170,285 322,377 `20.12.31 -

개나리아파트 1,778 64,526 265,432 295,123 `21.07.06 -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 1,329 43,619 99,394 208,148 `21.12.24 -

성남시

(소계) 6개 단지 5,242
한솔마을 5단지 1,156 42,152 85,908 200,236 `10.09.01 `15.06.29 `17.08.23 `21.02.23 -

무지개마을 4단지 563 24,193 46,506 96,408 `15.09.25 `16.08.18 `17.11.22 `21.04.27 -

느티마을 3단지 770 37,645 73,176 160,567 `14.12.19 `15.11.28 `17.11.22 -

느티마을 4단지 1,006 46,612 95,051 202,729 `14.12.19 `15.12.17 `17.11.22 -

매화마을 1단지 562 26,361 49,555 98,882 `11.01.12 `15.12.07 `20.09.23 -

매화마을 2단지 1,185 49,156 109,503 209,857 `21.05.07 -

수원시

(소계) 7개 단지 8,068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1,616 54,588 158,183 235,099 `20.12.11 市접수

삼성태영아파트 832 38,713 106,604 148,216 `21.03.05 市접수

신나무실주공5단지 1,504 50,729 140,586 238,312 `21.05.24 -

신명동보아파트 836 38,995 100,016 165,559 `21.07.07 -

삼천리권선2차아차트 546 21,660 57,821 77,326 `21.07.15 -

매탄동남아파트 892 29,191 68,071 117,934 `21.08.18 市접수

두성우산한신아파트 1,842 63,230 174,276 294,527 `21.12.29 -

안양시

(소계) 3개 단지 2,605
목련2단지아파트 994 33,080 70,670 148,841 `08.07.16 `16.07.15 `20.08.26 -

목련3단지아파트 902 30,468 65,867 141,537 `09.04.02 `16.06.29 `20.09.24 -

초원세경아파트 709 22,163 `21.10.05 -

용인시

(소계) 10개 단지 8,116
초입마을(삼익,풍림,동아아파트) 1,620 59,968 136,658 302,905 `19.09.16 `20.11.16 道평가중

수지보원아파트 619 22,571 59,000 121,081 `20.02.18 `20.02.02 道평가중

현대성우8단지아파트 1,239 45,138 128,795 213,457 `20.08.06 `21.05.30 道평가중

신정마을9단지아파트 812 29,575 78,772 140,477 `20.08.20 `21.06.23 道평가중

한국아파트 416 18,330 45,311 84,066 `20.09.25 `21.10.20 -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702 25,589 71,826 133,844 `20.12.30 `21.09.07 -

수지현대아파트 1,168 51,618 118,550 221,949 `21.01.12 道평가중

수지뜨리에체아파트 430 16,697 51,900 88,763 `21.02.05 `21.12.27 -

수지동부아파트 612 21,978 48,882 107,073 `21.03.15 `21.12.15 道평가중

광교상현마을현대아파트 498 25,914 65,037 116,519 `21.04.08 道평가중

(2021.12.31. 기준)

※안전진단(1차) 이전단계연면적은확정된수치가아니며건축심의시변경가능


